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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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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ccidentswhicharedifficultasakindsamebyspecificcriminalsor
similarcrimeofviolencecriminalisrecentlysmallcrimewithabnormal
trialrulerssolvesabackbeingfrequenttogeneralcriminalinvestigation
techniques are increasing misgovernment.Therefore,promptness result
elasticityisrequired,andcanbedesiredatthepublicpeaceadministration
sectionofthepolice.
Crimeofviolenceguiltisleftaseriousnightmareoranxietyforpeople
toalifeorthebodynottomentionimportantinfringement.Besides,be
giventhephysicalenemythatarecoveryisimpossible,amentalshockto
the family with a victim,and a sound family is dissolved,and be
occurring untilcases.Currently our police mustgrope for a change
quantitative,to be in quality large while meeting a change of the
environmentthatis an enemy more domestic and foreign than which
times,andbefacingitinstream ofthetimes.Asaseriousproblem is
becomingitascrimeofviolenceguiltbefrequentinthesechanges,and
physicalinfringepropertywithahumanlife,anddestroypersonalishappy
home,andisdiscomposinggreatlyanationallife,devise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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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this,andbeurgent,andwilldoit.
Reviewed crime phenomenon along a socialchange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in themultilateralsidesastargeted therapethat
included too importantcrime ofviolence criminalmurder/burglar/sexual
violenceonly,andstatedaproblem foranimprovementreasonableofa
crimecriminalinvestigation system aboutthis.Also,tried to treatthe
causeandanearly sideview strengthening thepreventiveactivitythat
wasanadvanceenemyinordertocontrolitwhatkindofcountermeasure
wemustdevisewhichcrimeofviolenceguiltoccurredin.
Specially,decidetoleaveemphasisforittogropefortheplantosolve
as problems to be practically importantto do how entrances ofthe
criminalinvestigationpolicemustdoitforarrestsofthecriminalwhom
crimeofviolenceguiltoccurredinthanaproblem ofpolicy.
Itwillpresentaplanitiscomprehensive,andtobereasonableforpolice
criminalinvestigationabilityraisingaboutcrimeofviolenceguiltunderthe
recognitionsthatwerefirstlyimportanttodosoasthispaperdoesitfrom
people so as to have wielded damage consciousness aboutcrime of
violenceguilt,andnationaleachonefeelsrelieved,andtobeabletolive
safely.Mustrationalizethefirst,policecriminalinvestigationorganization
andpersonnelmanagementtoitsconcreteplans.Thesecond,acriminal
investigation way ofthepoliceand asystem mustbeimproved.Tthe
third,Mustestablishasystem ofasciencecriminalinvestigation.
Be more efficientby the crime thatour society develops,and is
increasedrapidly,andseescientificallypeoplefrom crimesthatmorestudy
andeffortarenecessaryinprotectin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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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序序序 論論論

제제제111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目目目的的的

최근 특정범죄자에 의하여 동종 혹은 유사 강력범죄자와 이상심리자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1).이에 따라서 경찰의 치안행정부문은 다른 어느 행정분
야보다도 사회의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신속성과 탄력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현재 우리 경찰은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맞으면서 양
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변화속에서 강력범죄가 빈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신체․재산
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과 가정을 파괴하여 국민생활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시급하다 하겠다.이러한 문제들을 과학
적으로 규명해 나감으로써 강력범죄 억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강력범
죄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을 개선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시 된다고 하
겠다.
강력범죄에 있어서 우리 경찰의 수사능력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
다.이에 대하여 경찰과 그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2).
본 논문은 국민들로부터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게 하고 국민
각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인식하에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1)임준태,“강력범죄에서의 범죄자 유형 분석기법이 도입에 관한 연구 -연쇄살인범을
중심으로-”,「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호,2004,p.352.

2)김상철,“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2003,pp.2-3.



- 2 -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중요강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강력범발생 즉시 범인을 검거함으로써「범인은 반드시 잡혀
서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심게 하고 강력범조사의 제반문제점을 파헤쳐 해결
방안을 찾아 궁극적으로 범죄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제1차적 목적을 둔다.특히 앞으로 도입․시행되는 과학수사방식인 유전자
감식과 수사,최면수사,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등 그리고 광역수사대의 창설로
시행되는 경찰의 수사활동 및 수사경과제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강
력범죄의 사전억제 사후대책에 따른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硏硏硏究究究의의의 方方方法法法과과과 範範範圍圍圍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중요강력범죄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관
의 범죄통계표,즉 경찰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경찰백서,법무연수원의 범죄백
서,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등을 통하여 그 원인과 특성을 검토하였으며,기존의
문헌조사를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또한 국내외의 보고된
연구논문들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연구방
법과 경찰관련연구기관․정부의 공식통계,실무경험을 실무를 통한 경험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하였다.
중요강력범죄인 살인․강도․성폭력을 포함한 강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변동에 따른 범죄현상과 그 수사체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
한 범죄수사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또 강력범죄가
발생한 원인과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느냐에 관하
여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측면도 다루어 봤다.특히 수사경찰의 입장
에서는 정책적인 문제보다는 강력범죄가 발생한 범인의 검거를 위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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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제2장에서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의 특징과 실
태를 살펴보고 각국의 중요범죄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제3장에서는 2장에
서 연구한 일반이론과 실태를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여 봄으로 현 수사체제의
문제점을 제도상,과학수사체제,수사조직 또는 인사관리 등에 초점을 두고 연
구해 보았다.제4장은 이러한 문제점의 제고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시행하고자하는 수사경과제 또는 광역수사,유전자은행,수사자료 관리
문제에 있어서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학수사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제5장에서는 우리 현실에 직면해 있는 중요강력범죄의 수
사 등 제3장을 통해 살펴본 문제점과 제4장에서 연구한 개선방안을 정리함으
로써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요강력사건이 경우처럼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초동수사를 중심으로 범죄용의자를 추적하는 기능은 주로 형사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이에 대하여 중요 강력사건의 주무부서인 형사과의 실무를 바탕
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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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重重重要要要强强强力力力犯犯犯罪罪罪의의의 槪槪槪念念念 및및및 特特特徵徵徵

제제제111절절절 重重重要要要强强强力力力犯犯犯罪罪罪의의의 槪槪槪念念念

강력범죄는 통상 폭력을 동반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대인범죄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
의 실무 상 개념이므로 어떤 범죄를 강력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형사사법기관별로 그
개념이 달리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그것과도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른 실정이다3).
우리나라 전체범죄는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된다.검찰통계상
의 분류에 따르면,형법범죄는 재산범죄,강력범죄,위조범죄,공무원범죄,풍
속범죄,과실범죄,기타 형법범죄로 나누어진다.이러한 형법범죄는 주로 재산
범죄와 강력범죄로 이루어지며,이 중 강력범죄는 주로 폭행,상해,강간,살
인,강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우리나라 경찰에서 분리하는 강력범은 크게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
는데 이는 살인․강도․방화․성폭력을 포함4)한 강간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청등의 통계에 산입되고 있다.또한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는
검찰통계사무규정 및 검찰예규 등에 의하여 刑法犯 중 살인․강도․성폭력을
포함한 강간․방화․폭행․상해․공갈․협박․약취유인․체포감금죄와 특별범
법 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을 강력범으로 지칭하고 있다5).

3)상게논문,p.1.
4)1994년부터 특수한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도 각 형사사법기관에서 강력범 통계에 산입
하고 있다.

5)김용채․김상철․오수평,「수사 Ⅰ」,박문각,2003,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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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강한 물리적 유형력을 이용하거나 심리적 또
는 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일으켜 1차적으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가하고,2차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생명․신체에 피해를
가져오는 위험성이 큰 범죄,위험성이 불특정 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를 강력범죄6)라고 할 수 있다.
강력범죄는 일반적으로 4가지의 특징7)을 가지고 있다.
첫째,범죄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범죄현장이나 피해객체에 대하여 행
사된 유형적인 여러 단서가 남게 된다.
둘째,범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이다.
셋째,특별한 강력범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범죄자에 비하여 교육수
준이나 신분 등이 낮은 편이다.
넷째,범행의 방법이 그 범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전통적이고 정형적
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重重重要要要强强强力力力犯犯犯罪罪罪의의의 特特特徵徵徵

중요강력범죄의 특징은 강력한 폭력을 수반하는 대인적 범죄라는 것으로 생
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이다.또
한 피해자 및 인반 공중에게 심각한 공포심․불안감․정신적 충격을 남긴다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법적 강제와 인륜적 비난을 가하여
왔다는 것이다.

6)일반적으로 범죄학 내지 형사정책상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폭력범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순,“민생치안범죄의 실태와 대책”,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p.7재인용).

7)김용채 외,전게서,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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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력범의 개념에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본문에서는 강력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중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생명의 박탈,공포분위기
조성,가정파탄의 초래,국가기능의 불신 초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
다.

111...生生生命命命의의의 剝剝剝奪奪奪

살인행위의 경우 이유나 동기 등 무엇이든 간에 피살자를 비롯 살인자 자신
스스로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생활 중
가장 비극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살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단 하나뿐인 생
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본다.살인의 경우는 살해된 피살자만의 생명박탈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고 피살자의 유가족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는 특히 유가족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5조와 199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에는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는 자는 엄벌로 다스
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9).

222...恐恐恐怖怖怖雰雰雰圍圍圍氣氣氣 造造造成成成

강도의 경우는 국민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대중적인 범죄로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또한 재산상의 손실
에 더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는 점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최근 들어 과거

8)제정 1990.12.31.법률 제4590호,개정 1993.12.10.법률 제4295호.
9)김상철,전게논문,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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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순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폭력을 휘둘러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
를 야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중시키
고 있다.점점 잔인성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급박한 실정이라고 본다.
강도는 일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인
식되었으나,최근에 와서는 강도 사건들이 종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대담해
지고 그 잔인성이야 말로 살인범죄 못지않게 중대한 결과를 야기 시켜 그 심
각성을 보여준다.

333...家家家庭庭庭破破破綻綻綻의의의 招招招來來來

강도범죄가 보여 주는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재물의 취득에서 연
장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잔인성이 더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즉 재물을 탈취하거나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착수한
자가 범행의 과정에서 부녀자의 정조나 그 자녀의 순결까지를 유린하는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족 면전에서의 강도강간범죄는 그러한 범죄 중에서도
극단적인 형태에 속한다.
가족이 주시하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
는 형태의 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보아 언론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가
정파괴범죄’라고 말하고 있다10).
가정파괴범죄가 저질러지면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여기
는 이유를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범죄자가 피해자를 억압하는 방법이 통상적인 폭력범죄나 재산범죄와
달라 피해자에게 극도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이다.가족이 주시하고 있는 면
10) 조병인, “가정파괴범죄란 용어에 대한 소고”,「형사정책연구소식」, 1991. 10,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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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자들은 대개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
거나 흉기 등에 의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는
공포감은 다른 재산범죄나 정조침해범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흔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다11).
둘째,범죄자가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방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
고도 남을 정도에 이른다.범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재물취득의 연장으로 강간
하는 것이지만,일단 범행이 개시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조와 명예감정
을 동시에 짓밟히는 치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가정파괴범들이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는 양상은 실로 정상인의 상상을 초월 한다12).
셋째,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타격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해져 가정의 결
속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강간이나 강도강간
범죄는 보통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부녀자가 강간을 당하더라도 명예에 대
한 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가정파괴범들
은 그 가족이 주시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기 때
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감과 불명예감정을 심어주고 궁
극적으로는 피해 가정의 유대를 악화시켜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는 가혹한 결
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가정파괴범들의 여성의 정조․가족의 명예감정․
가정의 안정과 화목,그리고 가정의 재물 등 4가지 영역을 동시에 침해하는
공격행위이다.그러므로 일단 범죄가 저질러지고 나면 피해를 원상으로 회복하
기가 어려우며,더구나 여성의 정조를 특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가족의 명예감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교적인 전통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11)김상철,전게논문,p.8인용.
12)조병인 외,“가정파괴범죄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992,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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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도강간의 범죄인 경우는 피해자인 부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을 안겨 주게 된다.즉 살인 못지않게 강도강
간 사건 또한 잔인성과 흉악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의 큰 문제로 보
아진다.

444...國國國家家家機機機能能能의의의 不不不信信信 招招招來來來

가정파괴범과 같은 초강력범죄가 빈발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사
로잡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된다.강도살인․강
도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하면 피해회복의 불가능성과 범죄행위의 극
단적인 비인간성이 사회에 주는 충격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의 치안능력을 불
신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13).

13)오호종,“강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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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重重重要要要强强强力力力犯犯犯罪罪罪의의의 實實實態態態

범죄는 하나의 ‘사회현장’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사회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정보화,도시집중화,가치관의
다양화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제 치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이러한 현상을 무경계시대화라고도 한다.국제화의 진전,
교통수단의 발달 등에 따라서 종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지리적인
경계라든가 사회적인 짜임이 점차로 소멸해가고 있어서 우리는 무경계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 또한 중요강력범죄의 실태에 영향을 준다고 본
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범죄면에도 투영되고 있어 범죄가 광역화,국제화,또는
범죄형태나 범죄자의 속성이 다양화하고 있다14).
여기서 각국의 중요범죄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면 미국에 있어서 1970년에서
1990에 이르는 동안 경찰관의 수는 70.7%가 증가하였지만 강력범죄는 78.8%
증가하였고,폭력범죄는 147%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오스트레일리아는 1970
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당 경찰관수는 255증가하였으나 범죄율은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국의 경우에는 1977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경찰관 수는 12%증가하였으나 범죄율은 67%로 증가하였다.캐나다
의 경우에는 197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동안 인구 당 경찰관수는 16%증가
하였으나,범죄율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경찰관의 수는 범죄율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다하여도 과언은 아니다.우
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지역에 범죄율이 높아질수록 경찰관 수

14)무경계화는 수사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이병곤,“무경계시대에 있어서 한
국의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p.8-9).

15)Beie,PiersandMesserschmidt,James,Criminology,3rded.,Bouldeer,Colorado:
Westview Press,2000.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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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로 범죄율이 감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실정
이다.
강력범죄는 검찰통계사무규정이나 검찰예규 등에 의하면 형법범중 살인,강
도,강간,방화,폭행,상해,협박,공갈,약취,체포․감금죄와 특별법범중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을 지칭하나 위와 같은 범죄 전부를 함께 분석
하는 것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절하지도 못하므로,본 장에서는 생명․신
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인 살인,강도,강간,방화의 발생 및 검
거현황에 대하여 여러 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제제111절절절 發發發生生生 및및및 檢檢檢擧擧擧現現現況況況

111...全全全體體體 强强强力力力犯犯犯罪罪罪

<표-1>은 지난 30년간의 전체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990년 11.440건에서 2003년 20,416건으로 지난 10년
간 약 2배 증가하였다.인구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도 1990년 26.7에서 2003
년 42.6으로 기간중 약 2배 증가하였다.연도별로 보면 일시적으로 감소한 때도
있으나 대체로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1994년에 13,304건으로 급증하였다가 1995년에는 10,852건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소폭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에 15,41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1999년
에는 15,633건,2000년에는 17,780건,2001년에는 18,480건,2002년에는 17,759건,
2003년에는 20,41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657건 14.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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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강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16)

구분

년도

발 생 검 거 검거율
(%)건 수 인구비 건 수 인 원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1,440
9,619
9,675
11,639
13,304
10,852
12,155
12,967
15,416
15,633
17,780
18,480
17,759
20,416

26.7
22.2
22.2
26.4
29.9
24.2
26.9
28.2
32.9
33.4
37.6
39.0
36.6
42.6

10,783
9,252
9,784
13,407
13,159
10,515
11,547
12,279
14,988
15,353
16,003
16,387
17,208
19,367

17,144
14,263
14,963
20,613
18,915
15,704
15,229
16,796
21,385
21,101
21,422
21,413
25,321
29,796

94.3
96.2
101.1
115.2
98.9
96.9
95.0
94.7
97.2
98.2
120.4
88.6
96.9
94.9

주 :1.범죄분석.
:2.인구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註: 3.성폭력특별법범 포함.

222...罪罪罪名名名別別別 發發發生生生現現現況況況

강력범죄의 죄명별 증감현황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의 경우
는 전년에 비해 성폭력(강간과 성폭력특별법위반을 포함)이 9.9%,살인은 2.8%,
강도는 23.1% 각각 증가하였다.

16)법무부,「범죄백서」,법무연수원,200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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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기간중 1.8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도,강간,방화는 지난 10
년간 약 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인은 1990년 666건에서 2003년 1,011건으로 증가하였는데,1997년까지는
대체로 500～800건 사이에서 증감을 거듭했고 1999년에는 984건으로서 전년대
비 1.9% 증가,2000년에는 964건으로서 전년대비 2.0% 감소,2001년에는 1,064
건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2002년에는 983건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하였다
가 2003년에는 1,011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표-2>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17)

구분
년도 합합합 계계계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포함) 방 화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1,440
9,619
9,675
11,639
13,304
10,852
12,155
12,967
15,416
15,633
17,780
18,480
17,759
20,416

666
630
615
806
705
646
690
789
966
984
964
1,064
983
1,011

4,195
2,766
2,549
2,876
4,469
3,414
3,586
4,282
5,407
4,712
5,349
5,546
5,953
7,327

5,519
5,175
5,447
7,051
7,415
6,174
7,158
7,120
7,886
8,830
10,189
10,446
9,435
10,365

1,060
1,048
1,064
906
715
618
721
776
1,157
1,107
1,278
1,375
1,388
1,713

주 :1.범죄분석.
註 :2.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1994.1.5).

17)상게서,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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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1974년 1,246건에서 2003년 7,327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5.9배 증가
하였다.연도별로 보면 1990년 4,1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그 뒤 1991년
2,766건으로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1994년에는 4,469건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1995년 3,414건,1996년 3,586건으로 감소와 증가를 번갈아 기록하다가,1997년
4,282건,1998년 5,407건,2000년 5,349건,2001년 5,546건,2002년 5,953건으로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2003년에는 7,327건으로 전년대비 23.1% 증가하였
다.
강간(강간 및 성폭력특별법위반 포함)은 1990년 5,519건에서 2003년 10,365
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다.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 10,365건으로 전년대비 930건 9.9% 증가하
였다.
방화는 1990년 1,060건에서 2003년 1,713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1.7배 증가
하였다.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에 1,060건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고,1994년 715건을 기록한 이후 별 증감이 없다가 1998년
에는 1,157건으로 전년대비 49.1% 급증하였고,1999년에 1,107건으로 4,3% 감
소,2000년에는 1,278건으로 15.4% 증가,2001년에는 1,375건으로 7.6% 증가,
2002년에는 1,388건으로 0.9% 증가,2003년도에는 1,713건으로 23.4% 증가하였
다.
강도사범의 죄명별 검찰접수인원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지난 10
년간 강도는 3,832명에서 3,172명으로 17.2% 감소하였고,강도상해는 3,718명
에서 2,679명으로 27.9%의 감소를 보였다.강도강간은 208명에서 86명으로
58.7% 감소하였고,강도살인은 77명에서 104명으로 35.1%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강도강간의 감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인원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강도살인사범의 증가는
물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합쳐진 결과로서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 아
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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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강도 49.0%,강도상해 12.7% 증가하였고 강도
강간 25.7%,강도살인 4.4% 감소하였다.

<표-3>강도의 죄명별 검찰접수인원현황18)

구 분
년 도 강 도 강도상해 강도강간 강도살인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832(21.0)
2,830(-26.1)
2,743(-3.1)
3,481(26.9)
4,360(25.3)
3,626(-17.1)
2,901(-20.0)
2,767(-4.6)
2,129(-23.1)
3,172(49.0)

3.718(17.4)
3,059(-17.7)
2,992(-2.2)
3,697(23.6)
4,754(28.6)
3,776(-20.6)
3,615(-4.3)
2,828(-21.8)
2,382(-15.7)
2,679(12.7)

208(-52.5)
108(-48.1)
114( 5.6)
128(12.3)
89(-30.5)
82(-7.9)
88(-7.3)
75(-14.8)
90(20.0)
86(-25.7)

77(-28.0)
96(24.7)
56(-41.7)
94(67.9)
136(44.7)
121(-11.0)
117(-3.3)
97(-17.1)
140(44.3)
104(-4.4)

주 : 1.대검찰청 행정통계.
註 :2.( )안은 전년대비 백분율.
註 :3.강도는 해상강도와 특가법위반(강도)포함.

강력범죄는 국민생활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치안질서를 기저에서부터 파괴시키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
여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8)상게서,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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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犯犯犯罪罪罪行行行爲爲爲의의의 特特特徵徵徵

111...發發發生生生地地地域域域

2003년의 강력범죄 발생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표-4>와 같이 각 죄명별로
대도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살인은 42.4%,강도는 63.3%,강
간은 49.0%,방화는 4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여진다.특히 강도는 대도시 지역에 절대적으로 편중
되어 있는 반면 살인,강간,방화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표-4>강력범죄의 발생지역별 분포(2003년)19)

구 분 계계계 대도시 중․소도시 도시이외
살 인
강 도

강간(성폭력포함)
방 화

1,011(100)
7,327(100)
10,365(100)
1,713(100)

429(42.4)
4,641(63.3)
5,082(49.0)
758(44.2)

463(45.8)
2,462(33.6)
4,528(43.7)
794(46.4)

119(11.8)
224(3.1)
755(7.3)
161(9.4)

주 :1.범죄분석.
註:2.( )안은 백분율.

222...發發發生生生時時時間間間

<표-5>는 2003년도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시간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살인에 있어서는 밤(34.4%),오후(15.3%),오전(10.7%)의 순이고,강도는

19)상게서,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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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37.2%), 오후(15.5%), 새벽(11.1%)의 순이며, 강간은 밤(33.3%), 오후
(13.9%),새벽(10.2%)의 순이고,방화는 밤(40.5%),오후(15.6%),오전(9.3%)의
순으로 나타나 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는 대개 야간에 집중되고 있으나 새벽과
오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별 분포(2003년)20)

구분
죄명

계계계 새 벽 아 침 오 전 오 후 저 녁 밤 미 상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포함)
방 화

1,011
(100)
7,327
(100)
10,365
(100)
1,713
(100)

79
(7.8)
812
(11.1)
1,054
(10.2)
130
(7.6)

28
(2.8)
213
(2.9)
560
(5.4)
50
(2.9)

108
(10.7)
571
(7.8)
646
(6.2)
160
(9.3)

155
(15.3)
1,138
(15.5)
1,438
(13.9)
268
(15.6)

74
(7.3)
332
(4.5)
575
(5.5)
107
(6.2)

348
(34.4)
2,728
(37.2)
3,455
(33.3)
694
(40.5)

219
(21.7)
1,533
(20.9)
2,637
(25.4)
304
(17.7)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4.새벽:04:00～06:59,아침:07:00～08:59,오전:09:00～11:59
오후:12:00～17:59,저녁:18:00～19:59,밤:20:00～03:59

333...檢檢檢擧擧擧端端端緖緖緖 및및및 檢檢檢擧擧擧期期期間間間

<표-6>은 2002년도 강력범죄의 죄명별 검거단서 및 검거기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검거단서에 대하여 보면 방화죄의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의 비율이 높
고 강간죄는 피해자 신고의 비율이 높은 바,특히 강간의 경우 피해자 신고가
검거단서 중 55.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친고죄인 강간죄의 특

20)상게서,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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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인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 검거기간을 보면 범죄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거된 건수의 비율은
살인이 77.2%,강도가 47.1%,강간이 65.0%,방화가 82.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초동단계에서 집중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특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6>강력범죄의 검거단서 및 검거시기현황(2003년)21)

죄 명
구 분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포함) 방 화

검
거
단
서
별

계계계 1,049(100) 7,202(100) 9,555(100) 1,561(100)
피해자신고
제3자신고
현행범체포
수 사 활 동
자 수
기 타

278(26.5)
154(14.7)
281(26.8)
161(15.3)
62(5.9)
113(10.8)

2,788(38.7)
150(2.1)
1,440(20.0)
1,880(26.1)
53(0.7)
891(12.4)

5,277(55.2)
219(2.3)
3,191(33.4)
541(5.7)
34(0.4)
293(3.1)

388(24.9)
105(6.7)
761(48.8)
126(8.1)
36(2.3)
145(9.3)

검
거
기
간
별

계계계 1,049(100) 7,202(100) 9,555(100) 1,561(100)
1일 이 내
3일 이 내
10일 이 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 내
1년 초 과

810(77.2)
-(- )
-(- )
64(6.1)
72(6.9)
38(3.6)
29(2.8)
36(3.4)

3,392(47.1)
2(0.0)
1(0.0)

1,208(16.8)
1,227(17.0)
554(7.7)
453(6.3)
365(5.1)

6,211(65.0)
7(0.1)
1(0.0)
896(9.4)
1,040(10.9)
559(5.9)
439(4.6)
402(4.2)

1,289(82.6)
-(- )
-(- )
52(3.3)
89(5.7)
72(4.6)
36(2.3)
23(1.5)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21)상게서,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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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凶凶凶器器器所所所持持持 現現現況況況

<표-7>은 살인과 강도에 있어서의 흉기소지 및 준비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7>흉기소지현황(2003년)22)

죄 명
구 분 살 인 강 도

흉기소지상황

계계계 1,049(100) 7,202(100)
소 지 무
흉 기 소 지
총 기
도 검
약 물
둔 기
기 타

446(42.5)
603(57.5)
19(1.8)
415(39.6)
19(1.8)
49(4.7)
101(9.6)

4,862(67.5)
2,340(32.5)
29(0.4)

1,432(19.9)
22(0.3)
280(3.9)
577(8.0)

흉기준비상황

계계계 603(100) 2,340(100)
사 전 준 비
피 해 자 것 사 용
기 타

200(33.2)
51(8.5)
352(58.4)

731(31.2)
217(9.3)
1,392(59.5)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3.강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 등)포함.

범행중 흉기를 소지한 비율은 살인이 57.5%,강도가 32.5%이며,사용흉기의
종류는 두죄 모두 도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살인은 39.6%,강도는
19.9%가 도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흉기준비 현황을 보면 살인의 경우 사전준비를 한 경우가 33.2%,피해자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8.5%이며 강도의 경우에는 사전준비를 한 경우가 31.2%,
22)상게서,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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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것을 사용한 경우가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의 비율도 커서
그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555...强强强盜盜盜手手手法法法別別別

<표-8>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강도수법별 발생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8>강도수법별 발생건수(1999년～2003년)23)

구 분
년 도 계계계 침입강도 노상강도 차내강도 기 타

1999

2000

2001

2002

2003

4,995
(100)
5,529
(100)
6,180
(100)
6,240
(100)
7,706
(100)

1,417
(28.4)
1,626
(29.4)
1,826
(29.5)
1,393
(22.3)
1,733
(22.5)

1,237
(24.8)
1,361
(24.6)
1,333
(21.5)
1,393
(22.3)
1,619
(21.0)

206
(4.1)
209
(3.8)
216
(3.4)
181
(2.9)
217
(2.8)

2,135
(42.7)
2,333
(42.2)
2,805
(45.3)
3,273
(52.5)
4,137
(53.7)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1999년에는 침입강도 28.4%,노상강도 24.8%,차내강도 4.1%였는데 2001년
에는 침입강도 29.5%,노상강도 21.5%,차내강도 3.4%로 약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2002년은 침입강도는 감소함에 비해 노상강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23)상게서,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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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2003년에는 침입강도 22.5%,노상강도 21.0%,차내강도 2.8%로 나타
났다.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하면,노상강도를 비롯한 모든 수법의 강도범죄
가 다소 감소하였으며,전체적으로 구성비는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犯犯犯罪罪罪者者者의의의 特特特徵徵徵

111...年年年齡齡齡別別別 構構構成成成

<표-9>강력범죄자 연령별 구성비(2003년)24)

죄 명
년 령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포함) 방 화

계계계
1 9 세 이 하

20 ～ 25 세

26 ～ 30 세

31 ～ 40 세

41 ～ 50 세

51 ～ 60 세

60 세 이 상

미 상

17
(1.7)
84

(8.2)
95

(9.3)
295

(28.9)
307

(30.1)
93

(9.1)
46

(4.5)
84

(8.2)

1,371
(25.8)
1,031
(19.4)
697

(13.1)
950

(17.9)
437

(8.2)
97

(1.8)
22

(0.4)
707

(13.3)

915
(9.3)
1,311
(13.4)
1,271
(12.9)
2,729
(27.8)
1,936
(19.7)
666

(6.8)
292

(3.0)
695

(7.1)

56
(3.9)
67

(4.7)
110

(7.7)
466

(32.7)
463

(32.5)
124

(8.7)
39

(2.7)
101

(7.1)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24)상게서,62면.



- 22 -

<표-9>는 강력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소년의 비율은 강도가 25.8%로서 매우 높은 반면,방화는 3.9%,살인은
1.7%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살인은 41세 이상 50세 이
하가 30.1%,방화는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32.7%,강간은 31세 이상 40세 이
하가 27.8%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22...敎敎敎育育育程程程度度度別別別

강력범죄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표-10>과 같다.

<표-10>강력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2003년)25)

죄 명
학 력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 방 화

계계계

초등학교이하

중 학 교

고 등 학 교

대학교 이상

미 상

209
(20.5)
184

(18.0)
359

(35.2)
131

(12.8)
138

(13.5)

355
(6.7)
1,076
(20.3)
2,446
(46.0)
575

(10.8)
860

(16.2)

1,102
(11.2)
1,460
(14.9)
3,865
(39.4)
2,401
(24.5)
987

(10.1)

326
(22.9)
269

(18.9)
509

(35.7)
159

(11.2)
163

(11.4)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25)상게서,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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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의 비율은 살인이 38.5%,강도가 27.0%,강간
(성폭력포함)이 26.1%,방화가 41.8%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력별로 보면 초등
학교나 중학교 학력 소지자보다 오히려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가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특히 강도에 있어서는 46.0%,강간에 있어서는 39.4%라는 큰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학교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교육
과 가정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토록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333...前前前科科科回回回數數數別別別 構構構成成成

<표-11>은 강력범죄의 전과회수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초범자의 비율은 2003년에 살인이 28.6%,강도가 27.1%,강간(성폭력포함)이
32.5%,방화가 23.4%로서 2002년의 살인 27.1%,강도 25.1%,강간 29.9%,방
화 25.1%에 비하여 방화를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그러나 전과
가 1범,2범,3범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에 전과 4범 이상의 전
과다수자의 비율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예컨대 살인의 경우에 있어 전과 1범은 12.7%,전과 2범은 10.7%,전과 3범
은 7.5%로 낮아지고 있고,강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과 1범은 11.9%,전과 2
범은 8.9%,전과 3범은 7.7%로 낮아지고 있으며,강간의 경우도 전과 1범은
15.8%,전과 2범은 10.1%,전과 3범은 7.5%로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그러나 전과 4범 이상은 살인이 31.4%,강도가 29.9%,강간이
26.3%,방화가 34.2%로서 2002년도의 살인 31.2%,강도 32.0%,강간 27.9%,
방화 32.2%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과자의 재범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정정책과 출소자에 대한 재활활동
에 더욱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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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강력범죄자 전과회수 구성비(2003년)26)

죄 명
전 과 살 인 강 도 강 간

(성폭력) 방 화

계계계 1,021
(100)

5,312
(100)

9,815
(100)

1,426
(100)

전 과 무

1 범

2 범

3 범

4범 이 상

미 상

292
(28.6)
130
(12.7)
109
(10.7)
77

(7.5)
321
(31.4)
92

(9.0)

1,440
(27.1)
633
(11.9)
475
(8.9)
409
(7.7)
1,589
(29.9)
766
(14.4)

3,188
(32.5)
1,548
(15.8)
992
(10.1)
737
(7.5)
2,579
(26.3)
771
(7.9)

333
(23.4)
184
(12.9)
164
(11.5)
139
(9.7)
487
(34.2)
119
(8.3)

주 :1.범죄분석.
2.( )안은 백분율.

제제제444절절절 被被被害害害者者者의의의 特特特徵徵徵

111...性性性別別別․․․年年年齡齡齡別別別 構構構成成成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구성현황을 보면 <표-12>와 같다.
남자의 경우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살인에서는 31.6%,강도에서는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강간(강제추행 포함)에서는 21세 이상 30세 이

26)상게서,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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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29.1%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자의 경우 살인에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31.5%,강도에서는 21세 이
상 30세 이하가 34.9%로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강간에서는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31세 이상 40세 이
하가 18.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12>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03년)27)

죄명
연령

계계계 살 인 강 도 방 화 강 간
(성폭력포함)

計計計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301 373 1,944 599 385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11
44
151
284
568
948
806
318
171

150
464
334
1,335
3,430
2,084
1,418
381
260

7
2
2
7
51
118
106
48
32

11
4
3
7
35
86
97
32
33

2
15
136
252
364
541
401
152
81

-
14
28
214
868
673
469
140
86

1
-
-
2
41
179
219
101
56

1
3
1
4
21
101
147
43
45

1
27
13
23
112
110
80
17
2

138
443
302
1,110
2,506
1,224
705
166
96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강력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
어 있는 연령층임을 알 수 있으며,6세 이하도 살인에서 2.6%,강간에서 2.0%
를 차지하고 있어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도 적지 않
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상게서,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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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被被被害害害者者者와와와 犯犯犯罪罪罪者者者의의의 關關關係係係

<표-13>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살인에서는 피해자와 범죄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가 22.7%로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고,강도에서는 타인인 경우가 64.6%를 차지하고 있다.방화에
서는 타인인 경우가 24.9%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친족 관계인
경우도 17.3%를 차지하고 있고,강간에서는 타인인 경우가 56.6%로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웃인 경우도 13.5%를 차지하고 있다.

<표-13>강력범죄 피해자의 관계별 현황(2003년)28)

죄 명
연 령

계 살 인 강 도 방 화
강 간
(성폭력포함)

계 17,574 1,021 5,312 1,426 9,815

국 가
공 무 원
직장상사동료
친 구 애 인
친 족
이 웃
타 인
기 타
미 상

119
15
383
578
729
2,033
9,528
2,463
1,726

-
1
37
138
232
183
188
150
92

-
5
23
73
46
337
3,432
669
727

102
5
31
69
246
186
355
319
113

17
4

292
298
205
1,327
5,553
1,325
794

28)상게서,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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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重重重要要要强强强力力力犯犯犯罪罪罪에에에 대대대한한한 警警警察察察搜搜搜査査査體體體制制制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제제제111절절절 無無無境境境界界界時時時代代代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廣廣廣域域域搜搜搜査査査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111...無無無限限限境境境界界界時時時代代代의의의 犯犯犯罪罪罪

대중매체나 사회문제에 대한 도덕가들의 견해에 의해 만들어지는 범죄의 단
순한 이미지나 법률적 범주로써 설명되는 범죄의 정의를 통해서는 범죄의 복
합적인 사회적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범죄학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고정 관
념적인 이미지와 가치적 측면을 떨쳐버리고 객관적으로 범죄를 설명하려는 것
이다29).
범죄학 연구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현대 범죄학의 기원은 1760년-1820
년 고전학파와 1820년-1890년의 실증철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criminology’라는 용어는 라틴어 ‘crimen’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재판,비난
혹은 죄를 의미하는 ‘accusation’,혹은 규범위반을 뜻하는 ‘offinse’라는 의미이
다.
비록‘criminologist’라는 용어가 1850년대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criminology’자체는 1885년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RaffaeleGarofalo의 범죄
연구에서 정의된 바 있다30).
1890년에서 1915년의 진보적 시대 동안 미국에서 대학에 범죄학 학과를 설
립하면서 범죄학은 여러 학문에 걸친 분야가 되었다.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 또한 정치학,법학,
경제학,역사학,인류학,심리학,생물학,지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

29)이병곤,전게논문,pp.12-13.
30)PiersBeime,Inventingcriminologist:EssaysontheRiseofHomoCriminalis
(Albany:StateUniversityofNew YorkPress,1993),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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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범죄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범죄의 4가지 사회학적 정의가 있다.
첫째,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의 범죄이다31).행동규범의 위반으로서의 범죄
에 대하여 ThorstinSellin은 ‘기본 연구 단위나 범죄학적 연구의 요소들에 대
한 법률적 정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의 근본적인 준거를 모
독하는 것이다.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요소들에 대한 본질적 특성과 보편적
으로 가정되는 요인들의 특성에 근거한 자신만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자유
로움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르면 범죄학 연구의 기본단위는 행동
규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행동 규범에는 관습,종교,전통 형
법과 같은 다른 유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사회적 유해성으로서의 범죄이다32).사회적 해악으로서의 범죄는
EdwinH.Sutherland에 의해 범죄가 범죄로서의 아니라 사회의 해악으로 분
류되면서 부각되었으며 범죄의 근본적인 특성은 국가에 대한 반작용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처벌을 가하거나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국가에 의한 금
지되는 행동이다.범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법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두가지 이론적 기준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동에 대한 법률적
기술’과 ‘그 행동의 처벌에 대한 법률규정’이다는 것이다.
셋째,인권위반으로서의 범죄로써 인권침해로서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권이라는 용어로 정의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33).그 기원은
1975년 Herman과 JuliaSchwendinger에서 찾아볼 수 있다.Schwendinger는
두가지 유형의 인권을 주장하였는데 ‘생명과 관련되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인권’과 ‘자유,자유로운 연설,좋은 교육 등과 같은 인간활동과 관련되는 인
권’이 그것이다.또한 Schwendinger는 사회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범죄
31)이병곤,전게논문,p.14,참조.
32)EdwinH.Sutherland,WhiteCollarCrime,New Haven,Conn:YaleUniversity
Press,1983,p.46.

33)JuliaSchwendingerandHermanSchwendinger,DefenderofOrderorGuardians
ofHerman Right?,in Ian Taylor,PaulWalton,and Jock Young,ed.,

,London:RontledgeandKeganPaul,1975,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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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일탈행동으로서의 범죄이다34).일탈행위로서의 범죄를 예를 들어보면
은행 강도,정신적 질병 등이 일탈적인 사회로 볼 수 있다.일탈은 평범한 것
이며 모든 일탈 행동은 잠재적으로 법의 제재에 지배를 받게 되며 일탈행동에
의해 위반되는 규범이나 기준들은 매우 다양하다.일탈의 인식은 일탈로서 정
의된 어떤 행동을 행하는 사람은 모르며 오히려 보는 사람이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범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질문을 제기한다.즉 누가 일탈을
어떻게 왜 정의할 것인가,개인의 일탈행동이 법적인 제재에 의해 지배 될 때
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떤 일탈행동은 범죄로 정의 되고 또 어떤 일탈 행동은
범죄로 정의되지 않는가에 의문을 갖는다.

222...犯犯犯罪罪罪의의의 廣廣廣域域域化化化

무경계시대의 범죄의 광역화,몇년 전에 소위 지존파 엽기적 살인사건,온보
현의 암매장 사건,어린이와 유부녀 유괴사건,신창원의 탈옥사건 등 국민들에
게 크나큰 불안을 주는 특이하고 중요한 광역범죄가 두드러지게 눈에 띠고 있
다.따라서 이러한 사건 수사의 반성과 교훈을 근거로 하여 경찰청에서는 광
역 중요범죄수사의 본래의 자세로서 경찰이 공동으로 수사를 하는 합동수사나
공동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개개의 광역중요범죄의 수사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또한 이와 동시에 지방경찰청의 경계부근의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그 테두리를 넘어서 협력하여 광역적인 수사에
임하기 위해 광역 초동수사체제의 정비가 되어 있어야한다.이에 따라 이러한
시책을 제도로서 추진하기 위에서는 현행경찰법의 운용으로는 법적인 구조로
서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어 광역범죄에 관해 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4)ColinSnmner,TheSociologyofDeviance:AnObituary,New York:Continunm,
1994,pp.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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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는 광역에 걸치는 중요 강력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상상하기 힘든 온갖 범행 수법과 잔인함,그리고 완전범죄를 노린
치밀하고 사전준비를 통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범죄의 광역화는
시대가 변화할수록 연속적으로 행해진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5월 25일 과천시에서 부모를 살해 토막 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범
인은 피해자의 자식인 이은석씨로 그는 부모를 살해한 후 토막을 내어 경기도
안양시의 한적한 개천가나 쓰레기장 등에 내다버렸다.이러한 살인사건들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다.이러한 사건과 유사한 무경계시대의 범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사카에서 「犬훈련사」에 의한 사건이 있었다.
남녀 4명이 오사카에서 살해되어 나가노현에서 매장된 사건이 있었고 또 후꾸
오까의 미용사가 살해되어 토막이 난 채,구마모도까지 운반되어 쓰레기장이
나 개천가에 내다버린 사건도 발생하였었다.이러한 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
럼 부 현에 있어서 단기간에서의 연속적인 범행이나 피해자를 다른 부 현으로
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나 증거물을 타 부현에 내다버린다고 하는 광역화된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333...韓韓韓國國國的的的 「「「廣廣廣域域域搜搜搜査査査 SSSyyysssttteeemmm」」」實實實態態態

(1)韓國 搜査警察 組織 및 人力 現況

한국 수사경찰조직을 살펴보면 서울․부산․경기 외 11개 지방청,수사-형
사과가 미분리되어 있는 실태이며 전국 233개 경찰서 중 161개 서,수사-형사
과 또한 미분리 상태이다.제주 외 13개 지방청에 광역수사대가 설치․운영되
고 있다.또한 14개청에서 광역수사대외 수사(항사)과 소속 외근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4>는 수사인력에 대한 각 지역의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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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수 사 인 력35)

구분 계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229 161 44671732901 885 4072634567 437103864812619051006180
경찰청 161 161․ ․ ․ ․ ․ ․ ․ ․ ․ ․ ․ ․ ․ ․

지방청․경찰서
(지능․경제) 8751 ․ 2253823 440 468 1741449295 237 539 320 624 500 539 90

지방청
외근

광역
수사대 590 ․ 145 50 41 39 23 64 31 21 40 30 43 33 30 0
형사
외근 418 ․ 106 31 27 36 16 43 22 14 21 20 19 25 22 16

경찰서
형사외근
(강력․폭력)

7,309․ 1963828 393 342 1941078219 165 438 278 575 347 415 74

다음 <표-15>를 통하여 강력범죄 및 비교지수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15>강력범죄 및 비교지수36)

(단위 :명)

구분 계 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력
범죄 15,465 ․ 39351126 703 886 367 3201 444 443 1033 415 1147 721 803 241

비교
지수 1.7 ․ 1.8 1.2 1.5 2.1 1.6 2.7 1.6 2.2 2.0 1.3 1.8 1.8 1.7 2.7

(2)우리나라에서 주요 强力事件 발생시 對應하고 있는 System

우리나라에서 주요 강력사건 발생시 대응하고 있는 System은 예컨대 살인,
연쇄강도 등이 발생하면,112신고를 통한 접수를 함으로 지구대의 출동을 통
35)수사경찰관의 약11%가 지방청 소속임(뉴욕 시경은 78%,동경 경시청은 37%)
36)강력범죄 :’03년도에 발생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범죄

비교지수 :(강력범죄 :건)÷(광수대 +수사외근 +경찰서 형사 수 :명)
⇒ 연간 외근형사 1인당 담당 사건수는 경기․제주가 부산의 2.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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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찰서 강력반(당직반)출동을 통하여 초동수사와
계속수사를 하고 있다.또한 지방청 강력계장 및 외근형사를 투입하여 필요시
에는 직접 사건을 관여하여 수사한다.지방청 광역수사대 요원을 추가 투입하
는 경우 등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

444...廣廣廣域域域搜搜搜査査査力力力의의의 不不不足足足

점차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들을 다루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조직과 법제
도의 정비,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무경계화 하고 있는 범죄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개별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제 및 제도
들을 정비하고 있다.특히 조직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의 발생률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조직범죄,마약범죄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
율이 점차 우려할 정도로 심각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또한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그 지역적 특성이나 범죄의 특성에 기초한 기존의 경찰수
사 방법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무경계화하고 있는 범죄에
확실히 대응하기 위하여는 경찰업무의 과학화,경찰 종합정보 체제화,경찰의
정보화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정보검색은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범죄가 발
생한 경우에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무경계화하고 있는 범
죄의 경우에는 범행장소가 광역화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이 매우 어렵
다.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미흡한 실정이다.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정보
의 과다한 수집에 대한 규제 장치도 고려되어야 한다37).

37)이병곤,전게논문,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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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搜搜搜査査査組組組織織織과과과 人人人事事事管管管理理理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우리나라의 수사조직․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외국의 수사경찰
운영을 표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표-16>외국수사경찰의 운영비교

국 가 운 용 현 황

미

국

워싱턴
D.C.

*형사시보(investigator):일반경과 3년 이상 근무 후 시험통과 되어야 함
*형사시보 최소 5년 근무 후 형사시험 자격 부여
*형사(detective):형사시보 합격 후 최소 1년간 현장훈련 거쳐야 함
*형사반장시험을 거쳐 경위로 승진시 순찰부서로 전출가능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금년 중 경위․경감 계급 신설예정

시카고 *보수(기본급 및 시간외 근무)를 일반경찰보다 높게 지급,혜택부여
L.A.*일반부서 4년이상 경력자중 시험통과 후 인터부와 면접을 거쳐 형사가 됨

프랑스

*수사경찰관은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선발
*근무성적,연한,상위자의 퇴직 등에 따라 승진
*검거활동 및 조사 업무에 전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근무배치 없음

일 본

*수사경찰 자격요건
․순사(순경),순사장(경장):30세 이하
․순사부장(경사):35세 이하
․실무경험연수 :1년 이상
*형사작업수당,감식작업수당,검시작업수당,긴급호출 야간처리 작업수
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음

독 일

*일반 예방경찰에서 3~4년 복무 후 별도의 선발절차를 걸쳐 전문화과정
수료 후 배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시간은 8시간
※ 일반예방 경찰보다 수사간부 경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승진

기회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가 빈번한 미국의 워싱턴 D.C.를 비롯하여 시카고,LA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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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프랑스,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는 일본과 대륙법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에 대하여 수사경찰의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111...搜搜搜査査査組組組織織織構構構造造造

앞서 살펴본 우리경찰은 광역경찰기능의 약화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데 지방경찰제로의 전환으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광역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의 약화현상이라고 하겠다38).
우리 경찰은 오랜 관할위주의 체질때문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지방자치경
찰제에 의해 경찰의 일부업무를 일임했을 경우에는 공조수사체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39).또한 공조수사에 대
한 규정도 공조수사법이 아니라 하위규범인 경찰청훈령40)및 예규41)가 최고의
근거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실시와 함께 공조수사규정의 법제화도 필요한 실
정이다.또한 절충형의 자치경찰제도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경찰은 국가경찰
과 자치경찰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를 취하게 된다.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은 고유의 업무범위인 국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사권 배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2...人人人事事事管管管理理理

범죄수사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수사경찰을 지원하
고 이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되고 지속적인 교육훈
38)이황우,“지방경찰제의 도입모형”,「경찰행정」,1998.2,p.7.
39)황정익,“자치경찰에 대비한 광역수사체제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보」,
1998.11,p.262.

40)‘수사긴급배치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0.10.26.개정.경찰청훈령 제332호).

41)‘범죄수사규칙’(2002.10.29.개정.훈령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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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과 경험 축척을 통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동안 우리나라
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식․수법․강력 등 수사 전문부서의 수사요원에 대한
유인책이 전무하였고 고된 근무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며,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택하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상부의 임명에 의해 수사 부서에 배치되어 진 경우도 많다고 본다.
이처럼 수사부서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33...搜搜搜査査査要要要員員員補補補職職職․․․昇昇昇進進進 管管管理理理

경찰인력은 일정한 직책에의 생명은 그 직급에 맞는 계급만이 기준이고 그
직책에 대한 전문적 배경은 무시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사요원 보직관
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수사요원관리규칙42)제8조의 보직관리조항을
보면,① 수사요원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간 이동시 수사부서 배치,②
소속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수사요원을 타부서에 전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기
관의 사전 승인하에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명시적 규정으로
수사요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규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수사경찰의 자질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풍조와 형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수사요
원 선발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수사의 능률과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여 전문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실제 인사운영에 있어서 민원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부조리 발생을 비롯
보직순환 등의 이유로 수사요원들이 수사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전보되는 사례
들 때문에 전문화가 저해되고 있다.
수사경찰 분야의 경우 실무상의 과중한 업무로 승진시험에 투자할 시간적

42)1994.7.31.경찰청 훈령(예규)제128호,2000.4.1.개정 경찰청 훈령 제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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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없는 실정이고 징계 등 책임 사유가 빈발하며 이를 감안한 탄력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러한 문제점들을 결국 수사경찰
의 사기저하 및 질적인 향상에 있어 거대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444...敎敎敎育育育課課課程程程 및및및 內內內容容容

교육과정 및 내용에 있어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교육과정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거나 교육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점인데 이런 문
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관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운영 전반에 있어 교과
과정의 수립․교재개발․교육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특히 실무교육과정은 교육기간에 비하여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며 대부분 강의에 의존하므로 현장실습
등이 소홀하다는 것이다43).
현행 수사실무교육이나 수사전문화교육,수사지휘과정은 계급별로 교육을
실시한다.그래서 교육생의 경찰경력․수사경력․나이․학력 등이 전혀 고려
되지 않아 강의하는 규수나 전문가가 강의하는데 있어 교육수준의 설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제제333절절절 警警警察察察 搜搜搜査査査方方方法法法과과과 制制制度度度上上上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111...初初初動動動搜搜搜査査査措措措置置置

초동수사는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장에 있는 증거물 또는 참고인․증

43)정기용.“경찰수사체제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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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긴급수사 활동이다.초동수사는 발생최초에 이루어지는
수사로서 수사에 깊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 수사관은 현장의 참혹한 상태에 당
황하여 수사의 정석을 그르치거나 실수하는 수도 있다.
대부분의 초동수사나 현장보존은 파출소 근무자가 담당하는데 국민들은 민
생치안의 최 일선을 맡고 있는 파출소 근무자의 초동수사 형태를 들어 경찰의
자세를 평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이때의 초동수사나 현장 보존이 잘못
되면,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능력자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초동수사에서부터 잘못되었을 경우 범인의 즉시 검거하지 못하거나 사건 자
체가 미궁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그러므로 초동조치의 중요성을 강력범죄,
중요강력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하지 않을 수 없다.

222...搜搜搜査査査資資資料料料 管管管理理理

성공적으로 끝난 특정사건의 수사기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능력의 결함으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이 어렵게 수사를 끝낸 관련 서류를 일괄 검찰에 보내
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라면 의견서 정도는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지만 수사도중에 용의자의 혐
의를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관련 기록이라고는 경찰서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더욱이 특정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다른 부서
로 전근이라도 가면 경찰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하게 된다.
수사가 실패한 경우 해결된 다른 사건들보다 그 기록이 더욱 철저히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문책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우려 때문에 수사
관들이 회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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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搜搜搜査査査本本本部部部 運運運營營營

수사본부에서는 범인검거나 사건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사기록관리는 소
홀한 상태로 수사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시 수사기록의 작성미흡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으로 유죄의 증명을 못하거나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형성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또한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요원을 차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본부장은 대부분 범죄발생지 경찰서장이 관장하는 까닭
에 명령의 침투가 잘 안되며 수사관 각자가 공명심을 가지고 독자적인 수사를
하는 등 수사원칙을 준수치 않아 수사의 실패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44).
수사본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인원이나 장비,예산 등의 부족은 수사를 함에
있어 문제를 갖는다.신속한 기동력의 부족과 수사요원 및 수사 활동비 부족
등을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중요강력범죄는 보도의 시사성으로 인해 사건이
과대확장 보도됨으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로 인하여 관계 상급기관의
지나친 관심표명 때문에 수사지휘자들로 하여금 보고에 치중케 하여 사건수사
의 지휘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44...犯犯犯罪罪罪統統統計計計管管管理理理

어떤 범죄가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범죄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통계분석이 필요하며 그 통계표를 분석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
다.이러한 통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암수범죄가 내포되어 있어 정확
한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다.암수범죄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아예 인지되지 않았거나,인지되기는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공
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45).암수범죄가

44)‘수사본부운영규칙'(2002.6.20.예규 제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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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면 피해자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거나 범죄를 신고
하여 공표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경찰․검찰의 출석요구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피하려는 것이며 현실의 형사정책에 반대하거나
신고를 하여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력을 느끼게 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나 기초생활질서관련 범죄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단속의 경우 강력히 실시하면 범죄발생률이 늘어나고 단속을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발생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만약 이를 근거로 업무
평정상의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단속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지발생건수가 감소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자체가 감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러한 경우
로 발생하는 암수범죄는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범죄자의 검거자
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수사의 큰 지장을 준다고 보여진다.

제제제444절절절 科科科學學學搜搜搜査査査體體體制制制의의의 問問問題題題點點點

현대사회의 문명이 날로 발달하고 인간의 생활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
나라의 범죄수법도 날로 치밀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그 수법이 날로 흉폭해질 뿐 아니라 지능화하고 있고 그 숫자도 날로 증
가하는 추세에 있지만,범인 검거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 실정이다.더욱이
피의자의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분위기는 더 이상 강압적 수사방법

45)암수범죄란 용어는 일본의 검사인 ShigemaOba(1908)가 그의 독일어 논문에서 영어
의 'Darknumber(양적 개념으로서의 암수,Dunkelzahl)'를 ‘Dunkelziffer(어두운 숫자
모양 내지 번호 매김의 의미)’로 잘못 번역한 데에서 비롯되었고 현재 독일에서는 오
히려 暗域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박상기․손동권․이순래,「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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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수
용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방편의 하나
로 수사의 과학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111...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科科科學學學搜搜搜査査査體體體系系系

한 나라의 과학수사체계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르게 계승되고
변천되어 왔으므로 어떤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1946년에 법무국행형과 및
경기도 경찰부에 각각 예속되어 있던 지문계를 통합하여 경찰부수사국에 감식
과를 설치,지문사무를 관장하게 하는 한편,경기도 경찰부법의․이화학실과
형사사진실을 통합하여 감식과와 별도로 법의학실험소를 설치,변사체 해부
등을 관장하면서 시작되었다46).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11월에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
를 통합하여 내무부 치안국내에 감식과를 설치하고 법의학계,이화학계,지문
계를 설치하였으며,이어서 1955년 3월에 내무부 소속으로 독립된 국립과학수
사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감식사무분야를 범죄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켰
다47).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부48),9과49)로 구성되어 있으며,부검,병리,혈청,
유전자,형사사진,생물,마약,독물화공,문서,성문 차량,약학 등 종합적인
감정․감식업무를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적인 종합적 감정기관이다.
또한 검찰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와는 별도로 1978년에 국내 처음으로 도입

46)남궁오,“과학수사체제의 개선방안”,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p.36.
47)이문호,“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검찰」통권 제111호,대검찰청,2000,pp.40-41.
48)법의학부,법과학부로 나뉜다(남궁오,전게논문,p.37).
49)법의학과,생물학과,범죄심리학과,문서사진과,약독물과,마약분석과,화학분석과,
물리분석과,교통공학과(남궁호,상게논문,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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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과학수사업무를 시작했으며 1984년엔 과학수사운
영과를 신설,1986년 4월에 문서감정실을 1989년 9월에는 형사사진실과 음성
분석실을 신설하고 1991년 8월에는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2과 체제로 운
영하는 등 과학수사의 면모를 부각시켜왔다.
우리나라 1998년 2월에 와서는 과학수사운영과와 과학수사지도과를 통합하
여 과학수사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서는 심리분석,
유전자,마약,문서감정,음성분석,형사사진 등 6개 분야에서 감정․감식업무
를 하고 있는데 심리분석과 유전자감식은 국내 최초로 시작하였으며,마약감
식은 검찰이 마약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관계로 그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겠
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다음을 통하여 과
학수사중 감식체제에 관련된 부분과 유전자 감식,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22...科科科學學學的的的 鑑鑑鑑識識識體體體制制制

최근에 와서 범죄가 지능화되고 흉포화 되며 기동화 되는 등의 특성상 종래
진술위주의 수사가 인권침해의 여지와 진술의 불확실․번복 등으로 사건해결
의 혼미를 초래하여 국민으로부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된
점을 인식할 때 과학의 확실성과 유용성을 감식에 적용하는 과학적 감식이 수
사력 강화의 첩경이다.
현장감식은 아직 감정에 이르기 전에 범죄가 행하여진 장소나 범죄의 의심
이 있는 장소에 임하여 현장 및 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자료에 대한 관찰․사
진촬영․지문채취 등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사건의 진상
을 파악하고 판단하며 또한 범죄와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자료를 합리적으
로 수집․채취하여 수사 자료로 하고 범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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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수사 활동이다50).
강력사건을 접하다 보면 초동수사에서의 신속하고도 과학적인 현장 감식활
동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경찰관들이 공감하면서도 실무에서는 대개가 사건
발생지 파출소로 신고 되어 형사과 감식요원 등 전문요원이 도착하기 전에 관
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먼저 현장에 임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전문성
과 경험부족으로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 활동인 현장보존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현재 형사과에 소속 되어 있는 감식요원51)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비
교적 기본적인 감식 기술만 습득한 후 전문적인 감식교육이나 직무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종 첨단장비 사용법을 숙
지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실제로 첨단장비의 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등 아직도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 실정이다52).

333...遺遺遺傳傳傳子子子情情情報報報銀銀銀行行行과과과 遺遺遺傳傳傳子子子鑑鑑鑑識識識의의의 認認認定定定

우리나라는 과거의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을 포함한 강간은 매년 지속
적이고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문의 채취와 마찬가지로 유전자 정보
은행은 DNA검사기술을 이용하여 강력범죄의 전과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유
전자형을 입력․관리하며 범인지목의 단서가 없는 미제사건에 대하여 용의자

50)김상철,전게논문,p.46.
51)경찰대개혁의 일환으로 대도시 경찰서의 경우 형사과 형사관리계에 3~4명으로 감식
반이 편성되어 24시간 대기하면서 3교대 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여 감식반 설치후 지문감식에 의한 용의자 신원확인실적이 최고 1,000%
이상 향상을 보여 현장감식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52)경찰 감식요원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000년에 전년도 53,910건에 비하여 66%증
가된 88,098건을 현장감식하여 과학수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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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색하는 국가차원의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
생김새 또는 성질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은 어버이를 많이 닮는데,이러한
어버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을 유전이라 하고,이와 같은 일을 맡
아 하는 것을 유전자라 한다.그런데 이와 같이 어버이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
해지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이것을 유전법칙이라 한다.53)
유전자 정보은행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강력범의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유전자형이 입력된 강력범죄 전과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에는 반드
시 검거되기 때문이다.
둘째,강력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강력사건 수사에 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 등을 보면 조금 더 빨리 유전자 정보은행
을 설립하여 운행하였다면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1995년
에 영국에서,1998년에는 미국에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국가차원의 유전자
정보은행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설립과 관련된 논
의가 재개되지 않고 있어 이처럼 강력범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54).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감식에 대한 법적 인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기
술개발보다 더 시급한 것을 감정기관․감정관․감정기술에 대한 법적 인증제
도의 실시이다.선진국의 경우 간정 기관의 질적 통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거
의 예외 없이 존재한다.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통제기관이 전무
하므로 자칫 질이 낮은 감정이 그대로 방치될 위험성이 있다.

53)정의훈,“유전자 감식과 수사활용 방법”,「강력검사연구논문집 V」,1996,대검찰청,
pp.230-231참조.

54)김상철,전게논문,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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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거거거짓짓짓말말말 探探探知知知機機機를를를 活活活用用用

심리분석이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진술의 진실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다.거짓말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할 때 생기는 진술의 진실여부를 분석하
는 것이다.즉 거짓말 탐지기는 정상인이 거짓말 할 때 생기는 불안정서로 인
한 생리변화 중 호흡․피부 전류저항 및 혈압과 맥박에 대한 반응을 기록ㅎ여
거짓을 추론할 수 있는 생리심리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검사기법은 백스터 검사기법55)이다.즉 거짓말 탐지
기는 정상인이 거짓말 할 때 생기는 불안정서로 인한 생리변화 중 호흡․피부
전류저항 및 혈압과 맥박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여 거짓을 추론할 수 있는 생
리심리학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검사기법은 백스터 검사기법이다.이 기법은 백스터
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법으로서 징후질문을 활용한다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러나 이 검사기법은 미국에서 개발된 기법으로서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
여 사용하기에는 정서상 불합리한 질문이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신뢰를 획득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을 들라면
검사관의 자질을 들 수 있을 것이다.국내에서는 현재 심리분석 즉 거짓말탐
지기 검사관을 양성하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없으며,검사관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자체양성 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56).

55)백스터기법은 백스터(1960)가 발표한 것으로 흔히 ‘구역비교검사기법’이라고 불리 운
다.이 기법은 리드기법이 오직 한 가지 기법으로 실시되는 것과는 달리 ‘You
Phase','SkyPhave','ExploratoryTest'로 불리우는 3가지의 기법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동일검사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사안에 따라 독자적
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56)김상철,전게논문,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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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警警警察察察搜搜搜査査査體體體制制制의의의 提提提高高高方方方案案案

제제제111절절절 無無無境境境界界界時時時代代代에에에 있있있어어어서서서 廣廣廣域域域搜搜搜査査査力力力의의의 强强强化化化

111...廣廣廣域域域搜搜搜査査査體體體制制制의의의 開開開發發發

무경계시대의 경찰로서의 구체적 대응책은 먼저 광역수사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경찰은 지역책임제로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각 시․도 경찰은 스스로 지
역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예를 들면 경찰에 지령실이
있지만 통신지령실내에는 지역관할의 지도 밖에 없고 타도의 저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그러한 점을 바꾸어 보자는 것으로
특수수사대라는 것을 만들었다57).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는 그 수법이 지능화,흉포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 기동화 되고 있어 과학적
인 추적수사와 전국 경찰관서간의 긴밀한 공조수사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
조되고 있다.또한 통상적으로 경찰수사는 지역단위의 관할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므로 중요 광역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서는 수사기법의 과학화는 물론 평소 경찰관서를 포함한 유관기관 사이에 협
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각종 범죄수법 자료의 관리․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공조
수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58).
57)일본의 한 예를 보면 도치기,균바,이바라기,사이다마의 4현의 현경지역으로 인구
로는 200만명정도 면적으로는 가나가와 현 정도의 크기의 초동수사를 4현의 수사원으
로 편성하는 수사대가 통제하는 제도이다.같은 취지를 1993년 2월에는 서동해 광역
수사대를 기후,아이지,미헤를 3현으로 만들었다.다만 지금의 경찰법으로는 각 도도
부현의 공안위원회로부터 「원조의 요구」가 없으면 타의 도도부현의 경찰관은 출동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찰관은 출동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찰법을 개정하여 「원조의
요구」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15Km까지는 자기현의 문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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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999년 7월 16일 탈옥수 신창원 사건을 교훈 삼아 공조수사 강화대
책을 수립,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우선 중요사건 발생시 지방청․경찰서간
수사공조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통보하고 공조수사회의 개최를 정래화하며,인
접서간에 합동으로 수사긴급배치 훈련 정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59).중요강력
사건 발생시에는 이루어지기 위한 수사지휘의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공조규칙
의 제도의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222...情情情報報報通通通信信信시시시스스스템템템의의의 廣廣廣域域域化化化

지역 간 경찰의 무선전파의 파장의 다르면 범지 공조체제의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widesystem이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 교신 할 수 있는
무선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 정보통신은 방대한 경찰조직의 각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제반 치안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찰업무 과학화의 요체로써 역할을 다
하고 있다.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치안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
다.경찰 정보통신을 대별하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및 매체로 하는 전산망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유선망’은 유선통신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전국경찰서
를 연결하는 자동전화와 팩시밀리,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통신망으로 구성운
용하고 있다.60)
경찰은 본격적인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1998년 종합정보체제의 업무
활용 및 효율성을 고려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전 경찰서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종합정보체제의 구축이 완료되면 경찰 관서별 기능별 전산시스템이 상
58)경찰청,「경찰백서」,경찰청 2001,p.163.
59)상게서,pp.163-164.
60)상게서,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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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지방경찰청별 자체 분산처리
시스템으로 활용되어 경찰행정업무의 과학화와 능률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치안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333...廣廣廣域域域搜搜搜査査査專專專擔擔擔機機機構構構의의의 新新新設設設

지방경찰제의 도입 이전에 시급히 개선할 문제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공조의
식을 지금보다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라 하겠다.또한 공조의식 함양이외에
도 공조수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특히 중요수사사항이 여러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가 가능한 중앙경찰 소속의 광역전담수사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며,긴급상황 하에서 각 경찰청 관할의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신속하
게 이루어 초동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긴급배치체제의 전반적인 개선도 고려
할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할 책임에 따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공조수사를 수행해 나가는 것만이 변화하는 현대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여 새로운 경찰상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하여 일단 중앙
정부의 경찰청 형사국 산하에 어떤 지방자치경찰의 관할에도 구애받지 않는
광역성 범죄 수사를 전담할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61).

61)치안본주시절인 1983년 경찰청 수사 2과 산하에 완전한 기능의 광역수사기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종의 광역수사전담본부라 할 수 있는 수사지도관실이 설치되어 1994
년 6월까지 운영된 바가 있었다.수사지도관실의 역할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 수사관
들은 아직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이러한 순기능을 했던 수사지도관실이 경찰
청 직제에서 폐지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이유와 과정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후 경찰청 형사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광역수사단이 1994년 11월 1일자로
발족된 바 있었다.이 광역수사단은 1995년 4월에 경찰청 수사과의 공조계와 통합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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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광역수사 System의 주요내용

구 분 1안
(지방청 중심 수사형)

2안
(1․3안 절충형)

3안(현 시스템
보완․개선형)

4안(현 시스템
유지형)

주
요
내
용

기
본
방
침

*현 「광역수사대」 기구확대 및 인력증원⇒자체기획수사역량 제고
*고관 사건 명시,권한과 책임 명확히 부과⇒중요강력 사건을 발생시
부터 해결시까지 전담,적극적․능동적․효율적으로 책임 수사토록 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전체 수사역량 극대화”
*광역수사대 전담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검거책임 완전 면제
*지방청에(가칭)「범죄분석팀」 신설․운영⇒동종 광역성 범죄여부 등 판단

*현 광역수사대,골
격(인력․역할)을
유지하되,대장 등
지휘부 계급만 격상

*현 지방청 외근수
사 인력 현행 유지기

구

*현 「광역수사대」를 「광역수사단」으로 확대 개편
*광역수사단」은 예하「중앙수사대」와 권역별「지구수사대」로 편성
*「중앙수사대」는 현 「광역수사대」와 「지방청 외근수사 인력」통
합 구성
*권역별「지구수사대」는 지방청 관할 구역을 지역 실정에 따라 2~5
개 권역으로 구분,신설

조
직
․
인
력

*「지구수사대」는 경
찰서 강강강력력력팀팀팀 형형형사사사
111000000%%%를 광역수사단으
로 흡수,구성

*수사․형사과 분과
청․서는 수사과로 통합

*「지구수사대」는 경찰
서 강강강력력력팀팀팀 형형형사사사222000%%%---777000%%%
*지방청 수사․형사과
는 현행 유지
*일부 서의 경우 치안수요
간안,수사․형사과 통합
*경찰서 강력팀의 야간
당직 인원은 서 별 실정
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지구수사대」미구성 *지구수사대,미구성

필
요
인
력
예
시(
서
울)

수수수사사사인인인력력력 111333555666명명명///
555개개개 지지지구구구수수수사사사대대대 신신신설설설
*경무관(1)-광역수사
단장
*총경(6)-중앙수사대
장(1),지구수사대장(5)
*경정(26) - 중앙수사
대(4),지구수사대(20)등

수수수사사사인인인력력력 약약약
555999777~~~999999999평평평///222---555개개개
지지지구구구수수수사사사대대대 신신신설설설

*경무관(1)-광역수사단장
*총경(3~6)-중앙수사대
장(1),지구수사대장(2~5)
*경정(12~24)-중앙수사대
(4),지구수사대(8~20)등

수수수사사사인인인력력력 222222555명명명///
지지지구구구수수수사사사대대대 無無無

*총경(1)-광역수사단장
*경정(4)-죄종별 수사
대장(4)

수수수사사사인인인력력력 111444555명명명///
지지지구구구수수수사사사대대대 無無無

총경(1)-광역수사단장
*경정(3)-죄종별 수
사대장(3)

광역수사의 시스템은 기본방향적으로 현 “경찰서 중심”수사체제의 장점은
가능한 한 살리면서 중요 강력사건은 지방청 직장 조직(광역수사대)이 초동단
계부터 전담 수사하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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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 전문성․효율성․책임성의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이러한
개선방안의 모델이 되는 것을 <표-17>에서 작성하여 보았다.

<표-18>광역수사System의 임무62)

구 분 1안(지방청 중심
수사형)

2안
(1․3안 절충형)

3안(현 시스템
보완․개선형)

4안(현 시스템
유지형)

임 무 *「중앙수사대」는
기획수사에 주력

*「지구수사대」책
임수사 대상사건

1)경찰서(지구대)
현행범 체포사건
(단순 폭행․상
해․절도 등)을 제
외한 모든 사건(단
순 변사포함)

2)기타 지방청장이
지정한 중요사건
및 조직폭력 등 기
획수사

*「중앙수사대」는 기
획수사에 주력

*「지구수사대」책임수
사 대상사건

1)살인사건(살인미수,
폭행․상해치사 포함)

2)금품목적 납치․유괴
사건(채권․채무문제제
외)

3)연쇄․광역성 강․절
도사건(다량 휴대폰 절
도,농축산물 절도,귀
금속절도 등)

4)기타 지방청장이 지
정한 중요사건 및 조직
폭력 등 기획수사

*「광역수사단․대」책임수사 대상사건

1)중요살인사건
▷ 연쇄살인 등 사회이목집중 사건

2) 금품목적 납치․유괴사건(채권․채무
문제제외)
⇒ ’04년 서울청 미귀가자 사건은 19,064
건이며 범죄의심 사건은 3,167건으로 이
중 3,150건 자진귀가 17건 수사중임
(2안의 경우도 동일)

3)기타 지방청장이 지정한 중요사건 및
조직폭력 등 기획수사

62)광역수사대 창설,“방안한국적「광역수사 System」구축방안”,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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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광역수사System의 장․단점

구 분
1안

(지방청 중심 수사형)
2안

(1․3안 절충형)
3안(현 시스템
보완․개선형)

4안
(현 시스템 유지형)

장
점

*지역별 강력사건 발
생빈도 편차로 인한
署간 업무부담 편중문
제 완전 해소
* 경찰서 강력팀 형
사 전원을 지방청 소
속으로 전환,사건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운용가능
*대부분의 발생사건
을 초동단계부터 광역
수사단에서 수사함으
로써 전문성․책임성
확보가능
*대부분의 사건 수사
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를 배제,수사의
독립성 확보가능

*지역별 강력사건 발
생빈도 편차로 인한
署간 업무부담 편중문
제 대부분 해소
*경찰서 강력팀 형사
의 20%~70%를 지방
청 소속으로 전환,사
건에 따라 인력의 효
율적 운용가능
*중요강력발생사건을
초동단계부터 광역수
사단에서 직장,수사
함으로써 전문성․책
임성 강화
*중요 강력사건의 지
방청 전담수사로 경찰
서는 체감 치안의 핵
인 강․절도수사에 전
념,국민 민족도 상승

*지방청 외근 수사
인력 통합 및 수사기
능과 지원기능 분리
로 광역수사조직 운
영 효율성 제고

*경찰서 현 수사 기
능을 그대로 유지,경
찰서 중심 수사체제의
강점인 지역 내 수사
인프라 활용 가능

*광역수사대 지휘부
의 계급 격상으로
책임수사 능력제고

*경찰서 현 수사기
능을 그대로 유지,
경찰서 중심 수사
체제의 강점인 지역
내 수사인프라 활용
가능

단
점

*경찰서 강력팀 전원
을 권역별 지구수사대
에 통합시킴으로써 지
역 인프라를 이용한
경찰서 자체 수사 역
량 약화 우려

*‘경찰이 권한을 중앙
에 집중,거대 수사기
구 설치’라는 언론 비
판가능

*지방청장의 개별사
건에 대한 1차 수사
책임부담 과중 우려

*경찰서 소속 형사와
권역별 지구수사대소
속 형사간 이질감으로
인한 공조수사 미흡
우려는 상존

*살인․약취유인․중
요강도의 업무분장구
분으로도 명확하지 않
은 일부 강력사건에
대한 ‘떠넘기기식’수
사행태 잔존

*지역별 강력사건 발
생빈도․지휘관 역량
편차로 署간 수사경
험 축적 기회 차등
및 업무부담 편중문
제미해결

*광역범죄에 대한 효
율적 대응 미흡

*광역수사단 자체 수
사 인력 부족으로 기
획수사 진행 중 중요
발생사건 수사 등에
동원 시 동 기획수사
중단 불가피

*지역별 강력사건
발생빈도․지휘관역
량편차로 署간 수사
경험 축적 기회 차
등 및 업무부담 편
중문제 미해결
*실제 수사가 아닌
지도․점거 등만을
위한 지방청 외근인
력의 낭비 발생

*광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미흡
*광역수사대 자체
수사 인력부족으로
기획수사진행 중 중
요발생사건 수사등
에 동원시 동 기획
수사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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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지역별 지구수사대 설치 적용례

지역별 지구수사대 설치 적용례
(※ 지방청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변형 운영)

◈ 서울청
-1~4안 적용 가능
-1안 시 5개 권역,
2안 시 2개 권역에
지구수사대 설치

◈ 부산청
-1~3안 적용 가능
-2안 적합
1개지구수사대
설치

◈대구청
-1~3안 적용 가능
-2안 적합
1개지구수사대
설치

◈인천청
-1~3안 적용 가능
-2안 적합
1개지구수사대
설치

◈울산청
-1~3안 적용 가능
-3안 적합
지구수사대 미설
치

◈경기청
-의정부권,수원권,
시흥․안산권 등에
강력범죄다수발생
-의정부권,수원권
및 시흥․안산권에
각각 소규모 지구
수사대 설치

◈강원청
-영서와 영동지방
에 강력범죄 편중
발생
-원주권 및 속초,
강릉권에 각각 소
규모 지구수사대
설치

◈충북권
-청주시에 강력범
죄 집중
-3안
지구수사대 미설
치

◈충남권
-천안,아산권 및
대전권에 강력범
죄 집중
-천안, 아산권에
1개 소규모 지구
수사대 설치
-대전광역시에 별
도 1개 지구수사
대 설치(1~3)인 적
용기능 2안 적합

◈전북청
-군산,익산 및 전
주권에 강력범죄
집중
-군산,익산,전주
권을 관할 하는 1
개 소규모 지구수
사대설치

◈전남청
-목포권,여수,순
천권 및 광주권에
강력범죄 집중
-목포권,여수,순천
권에 각각 소규모
지구수사대 운영
-광주광역시에 별
도 1개 지구수사대
설치(1~3안적용가
능 2안 적합

◈경북청
-구미 및 경주,포
항권에 강력범죄
집중
-구미권 및 경주,
포항권에 각각 소
규모 지구수사대
설치

◈경남청
-진주․마산․창
원․김해권에 강
력범죄 집중
-진주․마산․창
원․김해권에 1개
소규모 지구수사
대 설치

※ 사무공간 확보
1안․2안 시
장기⇒독립건물확보
단기⇒1안 :경찰서 배속

2안 :치안센터활용 분산 배치
3안․4안 시,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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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搜搜搜査査査人人人力力力 管管管理理理의의의 專專專門門門化化化

111...新新新任任任搜搜搜査査査官官官 選選選拔拔拔方方方法法法의의의 多多多樣樣樣化化化

조직의 효율성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자질과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그
러므로 우수 인력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켜 자질이 높은 우수인력의 자발적인 유인책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조성
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지적능력․기술능력․용기와 아울러 철저함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는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 형사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하도고 본다.특히 수사와 같은 전문 분야는 연간 모집 계획인원을 계열별로
정기 모집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극적인 공보활동을 전
개하고 모집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도 실시해야 한다63).
수사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인문과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므
로 자연과학을 전공한 일반대학 졸업자를 경찰조직에 특별채용 하게 되면 수
사의 능률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경찰
조직이 순응한다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고려되
어야 한다.또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의 변화양상에 대응하여 현재의

63)물론 종래에도 법과대학 졸업자나 무술특기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형사
기동대․조사요원․사복기동대․수사요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선발이 있었으나 특
별채용이후 수사부서에만 계속근무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
대로 나와 있지 않다.앞으로는 수사관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할 기본적인 교육을 이
미 대학에서 이수한자를 별도의 과정을 통해 선발하여 보다 전문화된 수사관으로 양
성하는 것이 교육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경찰을 학문으로 전공하는 4년
제 대학이 많이 생겨 우수한 인적자원은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직 경찰은 채용부터 일반경찰에서 분리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고 본다.한편 채용에
있어 경찰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높아진 현시점에서 계급
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현행 방식은 전근대적인 엘리트위주 관료사상의 잔재로,궁극
적으로는 모든 경찰은 순경부터 시작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전문성이 채용기준이 되어
야 할 것이다(황정익,“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제언”,「수사연구」,2002.7,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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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관의 지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무․회계․관세․건설․식품․보
건․마약․공해․컴퓨터 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특채하여 특수
한 범죄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64).
사이버테러를 대처할 수 있는 전공자와 같은 수사능력이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전문 수사관들을 선발하여 근무케 하는 방안도 좋은 선례로 보고 있다.
악질화․흉포화․지능화되어 가는 강력범죄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방안으
로서 특수기능보유자 또는 전문가를 경찰관으로 중도 채용하는 방안이 제도화
되는 것도 좋은 대책으로 보아진다.

222...人人人力力力運運運營營營 體體體制制制의의의 合合合理理理化化化

발생한 강력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하여는 전담 수사요원에 의한 끈질긴 추적수사가 필요하다.그러나 일선 경찰
서의 수사현실은 그렇지 못하다.타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전문성과 끈질김이
요구되는 기획공작수사나 현장수사 등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러므로 형사요원을 충원하여 인원을 늘리도
록 하고 당직근무 중에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초동조치는 형사당직
에서 하도록 하며,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를 수사내근 부서에 인계하는 등
의 방법으로 수사외근형사들의 손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량을 경감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급한 것
이 수사인력의 증원이라 할 수 있다.누적된 피로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떨
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도니 원인이 되고 있다.단순한 증원 이외에도
주어진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관점에서 경찰관서별,기능별 인력의
배분이 경찰의 업무영역의 재검토와 치안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65).

64)김윤환,“수사경찰관리의 개선에 관한 고찰”,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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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警警警察察察搜搜搜査査査方方方法法法과과과 制制制度度度의의의 改改改善善善

111...初初初動動動措措措置置置 體體體制制制의의의 改改改善善善

우리나라에서는 112순찰제도가 도입된지는 얼마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112순찰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장검거체제는 범인검거의 경제성과 신속
성,확실성에서 그 어떤 수단보다도 나은 방법이다.그러므로 이 제도의 장점
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사건접수와 신속한 보고․통보․수배조치 체
제를 정비하여야 하겠다.최초 신고인으로부터 112신고나 일반전화 신고시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112지령대의 화면에 신고자 전화자동추적장치를 부착,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여 파출소 112순찰차량과 형사기동차량이 신고장소로 신
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현장주변 범인검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66).
둘째,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초동수사관은 냉철하고 침착한 자세로 인명구
조나 범죄의 진압․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범인의 인상착의․특징․사건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범인
의 도주방향에 대한 긴급수배를 하지 않으면 제2,제3의 범죄가 유발되기 쉽
다.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라는 말이 있듯이 현장보존을 철저히 하고 현장
에 유류된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파출소 근무자
들에 대한 현장조치․현장보존․초동수사67)요령에 대한 교육이 경찰 종합학교
등 직무교육기관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5)김상철,전게논문,pp.67-68.
66)오호종,전게논문,pp.97-99.
67)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지령실 근무를 한직으로 생각하고 상급자들도 지령실 근무자들
에 대한 인사 상 배려를 하지 않아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부서에 비해
우수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오다가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업무의 중요성
에 비추어 관내 지리에 밝고 상황판단능력과 초동수사능력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우선
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김상철,전게논문,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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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搜搜搜査査査資資資料料料 管管管理理理體體體制制制의의의 改改改善善善

수사경찰의 경우에 일선 경찰서에서 취급한 사건들이 체계적으로 유형화되
어 있다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작업
이 본격화된다면 수사경찰업무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사건개요,피의자의 인적사항,수사의 방향,적용된 법조,검거 및 구속여
부,사건처리 시 애로사항,수사실패 또는 성공의 직접적인 사유 등을 요약하
여 전산자료화 할 필요가 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에 대한 관리체제확립,즉 수사에 관한 기록관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따라서 경찰은 관련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수사의 기법을
향상시키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또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와 기소 후 법원에서의 재판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다룬 사건의 진행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33...搜搜搜査査査本本本部部部 運運運營營營의의의 合合合理理理化化化

중요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통일적이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
본부를 설치한다.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일절의 수사는 수사본부장의 통제에
따라야하며 다른 경찰관서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수
사본부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단순살인이나 강도사건을 전부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기란
용이하지 않다.그러므로 단순강도나 살인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전담
반을 편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의 책임하에 전담수사를 행하고 복합적인 중요사건은 수사본부를 설치하되 수
사본부장은 자문성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수사본부의 설치를 요하는 중요사건은 거의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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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사 전담기구가 설치되기 전의 현실적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444...犯犯犯罪罪罪統統統計計計 管管管理理理의의의 改改改善善善

국가 전체적으로 일원화되고 통일적 범죄통계관리기관이 없으므로 미국
FBI처럼 일원화하여 공신력을 높여야하며,현행 총범죄 대상 통계관리는 비현
실적이므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요민생범죄로 전환하고,현행 죄명표위주
의 범죄통계관리를 지양하고 사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범죄발생 시,발생시점에서 다양한 입력항목을 채우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따라서 범죄발생 입력시점도 범죄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시점에
서 입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정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555...수수수사사사경경경과과과제제제 도도도입입입

수사경과부여․평생수사관제를 확립하여 수사경찰 전문화를 만들자는데 의
의를 둔다.
수사요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조직에 적응을 마친 재직자 중에
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사의 관련 기능 소지자 등을 외부로부
터 신규 공개 채용선발 하는데 기준을 둔다.<표 21>은 이와 같은 기준을 표
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수사경과 부여는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정이하 전 경찰관에게 적용되
는 계급이며 수사요원으로 보임되어 1년의 시보과정을 마치면,수사경과로 분
류하고 수사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수사경과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수사에 있어서 주어진 직책이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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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임무를 구체화하고 전문화하므로 수사에 더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
로 본다.

<표-21>우리나라에서의 수사요원 선발 기준

구 분 「순경․경장」및「경위」급
재직자중 선발 분야별 기능소지자 제한 공채

응 시
자 격

<순경․경장>
*경찰경력 2년이상자
<경 위>
* 경위기본교육 이수자(경찰경력
무관)

<경정이하 전계급>
*경찰수사 관련학과 전공,학상
상의 학력소지자
* 사시특채자(경정급) 의무배치
및 행시특채자 본인 희망 고려

선 발
시 험

*형사법․수사실무과목
*기초소양 및 법률지식,실무이해
력등 측정(평균 80점 이상)

*경찰학개론,수사학개론,영어,
형법,형소법
※ 선발분야 및 계급에 따라 시험
과목은 일부 변경실시

합격자
결 정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면
접을 거쳐 결정

*일반경과자 선발 절차에 준하
여 합격자 결정

제제제444절절절 科科科學學學搜搜搜査査査體體體制制制의의의 確確確立立立

변사현장을 조사하는 목적은 다양할 것이나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죽음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으며,다른 하나
는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단서를 잡거나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다.
범죄현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영역이다.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범죄현
장은 더 이상 수사관들만의 배타적 영역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특히 변사현
장에는 과학이 필수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감식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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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을 위하여 첫째,감식수사를 위한 충분한 수사이력 확보되어야 한다.둘
째,유전자정보은행과 유전자감식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셋째,거
짓말 탐지기를 활용함에 있어 지방경찰청 감식계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111...鑑鑑鑑識識識搜搜搜査査査制制制度度度의의의 改改改善善善

어떻게 죽어갔는가 하는 죽음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단서를 잡거나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랄 확보하는
가하는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과학이 공조하여야만 한다.
또 한시성을 가진 복잡 다양한 현장과 시체를 검안하여 사안이 무엇인지,자
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병사인지,또 부검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무슨 증거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즉 변사사건을 적절한 때에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신속하고
일관되게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한다.그리고 그는 과학적 증거
와 근거를 바탕으로 죽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적증거가 바탕이 되는 부검건수가 한해에 최소 8,600
건 최대 24,000건이 되어야 하나 6,000건을 넘지 못한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서는 부검이 필요한 주검일지라도 부검을 거치지 않는 주검이 아무리 적게 잡
아도 2,600건에 이른다.그 가운데 비록 적은 수의 죽음일지라도 타살이 병사
또는 사고사로 오인되는 경우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68).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핵심을 짚고 논의한 개선책이 나온 것은 10여년 이라

68)겸임검시제도란 법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등으로 하여금 검시를 전담하는 직
책을 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이 검시와 수사를 겸임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및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덴마크․
소련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겸임검시제도라 하더라도 법의학적으로 중
요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의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검
시의 비 전문성과 절차의 복잡성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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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월이 흐르고는 있으나 검시당사자의 노력 부족과 정책 입안자의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국민의 죽음을 철저히 감독하는 독
립적인 검시전담기구가 속히 창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법의학 전문
의를 비롯한 검시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
어야 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 검시제도 하에서는 의문사가 오늘도 어디선가 발
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는 몇
가지 개선책을 찾아볼 수 필요가 있다.
첫째,의문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죽음의 종류69)를 의료법,형사소송법 또
는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빠짐없이 변사신고가 되도록 하고 수사관과
법의학자가 반드시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둘째,법의병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찰공의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일정기간 법의학 교육과 연수를 마치게 하여 명실공
히 일선수사관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정확한 검안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
록 훈련시켜야 한다.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감식을 전담하는 과학수사계원들
의 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강도 높은 법의학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70).
셋째,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의학 판정기관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사인을
확인하는 작업에 시체에 대한 의학적 판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대륙법계체제 하에서 죽음에 대한 조사의 책임이 수사 당국의 주체

69)사인이 불명인 죽음,범죄행위 등 폭력과 관련이 있는 죽음,외상과 관련이 있는 모
든 죽음을 포함한 외인에 의한 죽음,중독사고,공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죽음,병원에
도착하기 이전 또는 병원에 도착하여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병
원에서 시술 중에 사망한 경우,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군대와 이에 준하는 각종시
설에 수용 중 사망한 경우,입양아의 죽음 등.

70) 채종민,“한국검시제도의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수사연구」,2002.10,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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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의 의학적 검사의 결과 판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따라서 대륙법에 기초한 나
라들은 법의학의 기반을 대학에 둠으로써 재판과 수사,그리고 정치적인 영향
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222...遺遺遺傳傳傳子子子 鑑鑑鑑識識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法法法的的的 認認認證證證制制制度度度의의의 設設設置置置

유전자감식의 근본기술이 되는 분자생물학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
전을 하고 있다.따라서 유전자감식 기술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런데 그 변화방향은 일치확률을 더욱 높이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
다.그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은 감정물에 대하여 감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
는 방향,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간식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감정물에 대한 기술변화의 예로 이미 사용 중인 미토콘드리
아 DNA 연기서열 분석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유전자감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과 복
잡한 과정을 많이 거치므로 전문가만이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그러므로 감식 과정을 상당부분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용이하도록
감정키트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향후 수년 내에 경찰차 안에 현장에서 간단하게 감식을 할 수
있는 키트와 해독하는 장치를 비치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한다.기
술적인 면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다만 새로운 개발되는 기술들
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술개발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감정기관,감정관,감정기
술에 대한 법적 인증제도의 설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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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제기관이 전무하므로 자칫 질이 낮은 감정이
그대로 방치될 위험성이 있다.최근에는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들도 많
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는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각 감정기관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하여
표준감정절차를 작성하고 통제기관의 인증을 받는 일이다.또한 한 번 인증
받은 표준감정절차는 개정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준수하게 준수해야 하는 강
제성을 부여하는 일도 필요하다71).

333...거거거짓짓짓말말말 探探探知知知機機機 運運運用用用上上上의의의 改改改善善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의 발전에
따른 컴퓨터거짓말탐지기72)를 전국에 보급하는 등 검사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첫째,한국인에게 적합한 검사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통일된 거짓말탐지기
와 검사실 규격,표준화된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전
국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피검사자에게
정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점은 우
수 검사관 양성과 맞물린 문제지만,연수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으로 질문
작성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거짓말탐지기는 초동수사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담당자들의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71)남궁오,전게논문,pp.77-78.
72)경찰은 경찰청 및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정된 컴퓨터거짓말탐지기를 형사사건은 물
론 교통사고 등에도 활용함으로써 과학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
다.2000년에는 전년도 2,348명에 비하여 24% 증가한 2,910명을 상대로 컴퓨터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38%인,1,107명이 혐의 반응을 나타냈으며,의뢰사건
중 수사․형사범이 36%,교통사범이 64%를 차지한 것으로 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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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다른 증거도 뚜렷이 없는 사건들
에 대한 마지막 수사방법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거짓말탐지기를
초동수사단계에서 실시하면 거짓말탐지기 기법상 다양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초기수사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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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結結結 論論論

강력범죄는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는 물론 심각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남기게 된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회복 불가
능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주게 되어 건전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발
생하고 있다.
특히 살인의 경우를 보면 물론 사망에 이른 자에게도 생명을 박탈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는 더 큰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死者가 가장이였을 경우 생계유지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요강력범죄 현황과 최근의 특징은 양적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는데 총 범죄보다 강력범이 휠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질적으로는
범행의 무차별화,흉포화 반인륜화,기동화․광역화,도시화 경향 등을 나타내
고 있다.또한 청소년 계층의 범죄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고,전과자의 재범율이 높아있으므로 전과자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생한 범죄는 꼭 해결하여 범인을 검거,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을 빠짐없이 실행한다는 산 증거로 강력범들에게 무엇보다 큰 위하력을 발휘
할 것이다.그러기 위하여는 현재 수사경찰의 조직과 인사관리 수사방법과 제
도,과학수사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제고하여
야 할 것인 바,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경찰 수사조직과 인사관리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자치경
찰제 실시에 따른 광역수사전담기구를 신설하고,경찰청 훈령으로 되어있는
‘공주수사규칙’을 입법화하여 광역수사체제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수사인
력관리의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전문인력을 특별채용,승진기회의 확대,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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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직관리,교육과정의 개선,우수 교수 요원 확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이다.또한 요점근무․강력범수사위주로 경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형사관리 행
태․징계제도의 개선과 인력 증원을 통하여 수사요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경찰의 수사방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① 현장검거
와 보존체제를 강화하고,수사긴급배치의 발령권자를 일원화하여 사건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민간협력체제를 확립하는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수사사
례 및 조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기존 전산망 운영체계의 개선 및
범죄정보 유통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전산자료 활용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광역수사전담기구가 창설될 때까지 수사본부 운영이 전문화․능률화되어야
한다.④ 범죄통계 관리기관의 일원화,통계관리대상 범죄․범죄발생 입력시
기․입력항목의 조정,인지보고서에 근거한 통계원표의 작성,검거율 위주의
범죄통계 산정제도의 개선,다양한 분석항목의 개발,범죄통계전담기능의 신
설,유기적인 경학 통계연구체제구축 등을 통한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치안정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⑤ 강력범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피해자․신고
자․증인 보호를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과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
자보호 및 보상규칙’을 보완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
요하다.⑥ 주민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강력범죄의 신고를 유도하고 매스컴을
수사에 적절히 활용하며 기존의 112신고 전화체제를 개선하여 범죄정보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①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의학적 판정기관인 법의관제도의 도입과 의료법 개정,법의학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검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② 감식요원의 기능사제도 실
시와 현장감식자료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과학적 감식기능을 강화하여야 한
다.③ 새로운 심리분석기법의 개발․우수한 검사관의 양성 등으로 거짓말탐
지기 활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유전자 감식에 대한 법적 인정제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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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은행의 설치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인권보호 장치 등 과학적 수사
제도가 완비되어야 한다.④ 과학수사연구소의 인력충원과 분소 및 범죄연구
소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쉽게 접하는 매스컴 등을 통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잔인함,그리고
누구나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겪게 된다.또한 매스컴의
공포는 곧 범죄자들의 좋은 참고가 되기도 하고 있다.그러나 그 반면에 크게
는 유전자 감식 등과 같은 과학수사를 통한 범죄자의 검거와 가깝게는 우리가
밀접해 있는 경찰들의 뛰어난 정보관리 시스템과 광역수사 등을 통한 우리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발전할수록 급증해지는 범죄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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